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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담당자 이지윤

전화 02-3399-4866 / 팩스 02-3399-4801

보 도 자 료
2020. 6. 12.(금)

제  목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 가해자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정종화)는 아파트 경비원

에게 상해, 협박 등을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아파트 입주민을 특정

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보복상해․감금) 등으로 6. 12. 구속

기소하였음  

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48세, 음반기획자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‘20. 4. 21.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3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

인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

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[상해]

- ‘20. 4. 27. 피해자가 4. 21.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

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간 후

약 12분간 피해자를 감금한 채 구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

비골 골절 등을 가함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감금·

상해)]



- 2 -

- ‘20. 4. 27. 위 감금·상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

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사표 제출에

응하지 아니함[강요미수]

- ‘20. 4. 27. 위 강요미수 범행 후 피해자가 4. 23. 관리소장 등에게 피고인으

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명예를

훼손당했다고 허위고소[무고]

- ‘20. 5. 3.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

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림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위반(보복폭행)]

- ‘20. 5. 4.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

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

지와 함께 위 내용과 상관없고 발병일 등을 가린 채 촬영된 별개

진단서의 사진을 전송[협박]

 수사경과

○ ‘20. 4. 28.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해 등으로 고소

○ ‘20. 5. 10. 피해자 투신 자살

○ ‘20. 5. 19.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 청구 → 5. 22. 구속 영장 발부

○ ‘20. 5. 29. 사건 송치

○ ‘20. 6. 12. 구속 기소

 참고사항

○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

하여 구속 송치된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

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, 무고죄를 추가 인지하여 병합 기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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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

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

○ 검찰은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

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.끝. ▨


